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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의사결정 연구에서 사람들이 판단 대상과 무관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예측 가

능한 방향으로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편향은 법적 판단에서도 나타난다는 연구도 많

다. 그 중 하나는 피고인의 성격증거에 의해 유도된 편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증거로 편

향을 유도한 다음, 판단자의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을 통해 편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실험 1에서는 대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하여 토론, 반사실적 사고와 토론, 그리고 

반사실적 사고와 동료평가를 한 경우로 나누어 어떤 방법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도된 편

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탈편향 활동을 한 집단은 통제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편향이 줄어들었지만, 세 가지 다른 탈편향 활동을 한 집단들 간에는 감소

량에서 차이가 없었다. 동일한 설계와 절차로 일반인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2에서

는, 대학생 집단과는 달리, 반사실적사고와 토론을 병행한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편향이 줄

어들었다. 종합 논의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 간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탐색

과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본 연구는 탈편향 전략이 피고인

의 성격증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주요어 : 성격증거, 사실인정, 탈편향, 반사실적사고,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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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같은 정보라도 

제시되는 정보의 표현 방식이나 순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Tversky & Kahneman, 1986). 심

지어 판단해야 할 문제와 관련 없는 정보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Wiseberg, 2010). 이런 

일은 엄격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법적 

판단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즉, 형사사법절차

에서의 사실인정과정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구분하고 전

자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다. London과 Nunez(2000)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보고했다. 증거증력이 없는 증거 중 하

나는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의 특성과 관련된 

증거이다. 고민조와 박주용(2019)은 증거능력

이 없는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사실인정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될 경우 긍

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되거나 제시되지 않을 

경우보다 피고인에 대해 유죄와 유죄확률 판

단이 더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피고인

의 성격증거로 인해 유도된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탈편향(debiasing)

은 새로운 연구 주제가 아니다. 판단과 의사

결정 연구에서 편향이 발견되자마자 연구자들

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줄일 수 있을 지에 대

해 탐구해왔다(Daftary-Kapur, Dumas, & Penrod, 

2010; Englich, Mussweiler, & Strack, 2005; Hastie, 

Schkade, & Payne, 1999). 대표적인 탈편향 연구

는 판단자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판

단자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동기적 

전략(motivational strategies), 인지적 전략(cognitive 

strategies), 기술적 전략(technological strategies)이 

있다(Larrick, 2005). 이들은 서로 배타적이기 보

다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전략들을 활용하

여 성격증거로 인해 유도된 영향을 줄이는 방

안을 탐색하였는데, 그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판단자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탈편향 방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앞서 언급한 Larrick(2005)의 탈편향 방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동기적 전략은 주로 

학습과 조직관리에서 사용되는데, 판단의 성

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Glöckner과 

Engel(2012)은 법적판단 과정에서 동기적 전략

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실험 참여자들

에게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맞추

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지시를 주었

다. 그렇지만 이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편향성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 방법은 설사 

편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판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될 가능

성이 높지 않다. 예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은 판단으로 인한 어떤 이익이나 

보상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동기적 전략을 사

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장

면에서 탈편향을 위해 동기적 전략을 사용하

는 대신,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전략과 기술

적 전략 그리고 이들을 통합한 인지 및 기술

적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인지적 전략

  Larrick(2004)에 따르면, 인지적 전략이란 

판단자에게 맥락 특수적 규칙(context-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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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을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지적 전략으로는 반사실적 사고

(counterfactual thinking)와 규칙 훈련 등이 있다. 

반사실적 사고는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로 생

각해보는 것이다. Glöckner과 Engel(2013)은 모

의재판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검사 혹은 변호

인 역할을 부여 하고 주어진 사건의 유죄확률

을 추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검사 역할을 담

당한 사람은 변호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보다 

피고인의 유죄확률을 높게 추정했다. 사람들

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증거

들과 정보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반사실적 사고는 반대의 입장에서 사안을 생

각하는 역지사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증거들 혹은 정보들을 고려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Glöckner과 Engel의 연구

는 주어진 정보를 자신의 역할에 따라 판단한

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

만 여기서 더 나아가 사실인정과정에서 반사

실적 사고가 편향을 감소시키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편향을 유도하는 자

극으로 편향된 판단을 유도한 다음, 반사실적 

사고과정을 거쳐 그 편향이 줄었는지를 확인

해보는 것이다. 

  또 다른 인지전략 중에 하나는 판단자에게 

규칙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판단자의 자유 심

증을 객관화시키고 신뢰롭고 타당성 있는 판

단을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규칙훈련 방법 

중 하나는 법적삼단논법이다. 재판에서 사용

되는 가장 기본적인 논증방법인 법적삼단논법

은 대전제가 소전제를 포섭하는지 여부로 판

단하게 하여, 간접 사실 내지 간접 증거로부

터 주요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삼단논법은 다양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증거에 대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

으며, 법적삼단논법만을 교육하는 것이 논증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Leighton(2006)은 학생들을 대

상으로 법적삼단논법과 같은 연역적 추론 능

력의 교육적 효과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추론 전략이 바뀌었

지만 추론 능력은 거의 향상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역적 추론 훈련의 대안으로, 

Nisbett과 동료들(1993)은 규범적인 규칙과 인

지적 요소들을 같이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하

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다음 

절에서는 인지적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대표적

인 전략인 기술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술적 전략

  기술적 전략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판단과정에서 도구(tool) 혹은 

기술(technologies)을 사용하는 것인데(Larrick, 

2004), 대표적인 방법은 의사결정 보조 도구와 

토론이다. 먼저 가장 단순한 의사결정 보조 

도구는 간단한 나무구조그림이다. 여러 선택

지와 각각의 발생확률, 그리고 결과를 명세하

도록 하여 판단을 돕는다. 이보다 훨씬 복잡

한 의사결정 보조 도구는 베이즈망을 이용한 

결정모형이다. 고민조와 박주용(2014)은 베이

지안 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Agena Risk를 

통해 국내외 형사사건을 분석하면서, 그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베이지안 망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 간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파

악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판단자의 사실

인정 과정상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실제로 활용되기에 앞서 실증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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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베이지안 망 

활용법을 교육받고 사용한 집단과 망을 사

용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집단 간의 판결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이다. 만약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어떤 기제에서 비

롯된 것인지, 그리고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은 잘 통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기술적 전략 중에 하나는 토론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평의과

정을 거쳐 모종의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대

표적인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다. 토론은 개

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된

다. Sniezek과 Henry(1989)의 연구에 따르면 혼

자 문제를 해결할 때보다 집단으로 문제를 해

결할 때 더 나은 판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토론의 효과는 연

구들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다. 가령 Stasser와 

Titus (1985)의 연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중요한 정보가 오히려 토론 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합

리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동조화 압력으로 토론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

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Schulz- 

Hardt와 그의 동료들(2000)은 토론그룹 내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쪽의 정보들이 주로 논의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지지했던 사람들

의 의견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고했

다. 이런 경향 때문에 최종판단도 다수의 의

견에 따른 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마지막

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으며, 특히 토론자들이 지리적

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기회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토론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상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지적․기술

적 전략의 통합 방식인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인지적․기술적 전략의 통합 -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토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영역

에서는 토론자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

해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사용되

고 있다(Perry, 1992). 온라인 토론은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공개되는 방식과 익명으로 

의견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나뉜다. 후자의 

방식에선 면대면 토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동조화 압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Valacich, Jessup, Dennis, & Nunamaker, 1992).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l-Shinnaway & Vinze, 1997).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견

을 제시한 사람의 지위나 연령 그리고 나이

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의견의 질적인 

측면만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essup, 

Connolly, & Galegher, 1990). 이와 같이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은 면대면 토론에서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인지적 전략 중 반사실적 사

고와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방법을 결합해 

토론자들 간에 원활하게 의견이 교류된다면 

면대면 토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 반사실적

으로 사고하고, 익명으로 타인의 생각을 평가 

한 후,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글을 어떻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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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를 고려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 같은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방식이 사

실인정과정에서 편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

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사실인정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도

된 편향의 감소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각자의 합리적 이성에 따라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인 증명력을 

평가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각

자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증거의 증명력을 편향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1) 그러므로 사실인정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고민조와 박주

용(2019)의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사실인정에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고, 이를 근

거로 법적 판단 절차 중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들의 연구는 심리절차를 어떻게 보완해야 배

심원의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

었지만, 정확한 사실인정에 기초한 공정한 재

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유도된 편향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탐색할 

1) 김청택과 최인철(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

단’과 ‘판사 및 사법연수생 집단’에게 재판시나

리오를 제시했을 경우 대학생 집단에게 보다 강

한 정박효과와 높은 확증편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

인이 법관보다 편향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변

화를 통한 탈편향 조작이 피고인의 성격증거

로 유도된 편향을 줄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배심원의 판단과 의사결

정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실제 배심원단 구성원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Nunez, Dahl, 

Tang 그리고 Jensen(2007)은 대학생 실험집단이 

실제 배심원들 보다 어리며, 더 높은 학력을 

소유하고 있고, 배심원단으로 선정될 가능성

이 낮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실제 재판 상황에 일반화시키기에

는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과 일반

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실험을 통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인해 편향된 판단이 

사고변화 전략을 통해 감소되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피고인의 성격정보로부터 유도된 편향

은 이를 줄이기 위한 처치가 적용될 경우 줄

어 들 것이다.

가설2. 탈편향 처치로 인한 효과는 대학생집

단과 일반인집단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실 험 1

  실험 1의 목적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인해 편향된 판단을 다

양한 사고변화 전략을 적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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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S대학교 심리학 관

련 강의 수강하는 대학생 121명[(남자 56명

(46.3%), 여자 65명(53.7%), 평균연령 23.79세

(SD=2.56))이며, 피험자들은 각 조건에 무작위

로 할당되었다. 참여자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에 참여했던 사람은 없었다.

실험자극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자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포함해 총 5번의 재판을 거쳐 진

행된 사건으로 최종심에서는 무죄로 확정되

었다.2) 이 사건을 실험자극으로 선택한 이유

는 피고인의 범행 혹은 무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간접증거

만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의 실제 피고인의 성격증거 특성은 부정적 

성격증거특성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재판

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

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

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

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

으로 인하여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은 실제 다음과 같이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다. 1심 울산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4고합6 판결; 환송전 2심 

부산고등법원 2005. 11. 3. 선고2004노403 판결; 

환송심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7. 2. 7.선고 2006노164 판

결; 최종심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948 

판결 참고.

우에는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

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기준에 따라 무죄판

결을 하게 되며, 헌법 제27조제4항, 형소법 

제275조의2에서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긍정적 성

격증거 보다는 부정적 성격증거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나타내

는 5가지 정보(나이, 가정환경, 성향, 주변 평

판 그리고 취미)를 부정적으로 각색하였다3)

(부록참고). 

실험설계

  이 실험은 4 수준의 단일 요인 설계로, 세 

실험 조건 즉, 반사실적으로 사고-토론, 반사

실적 사고-동료평가, 그리고 토론 조건과 사고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통제 조건이 

포함되었다. 종속 변인은 세 시점에 걸쳐 이

루어졌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시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유죄 확률을 그리고 두 번째 

시점에서는 쟁점별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주

장에 대한 타당성 판단과 유죄확률을 판단하

도록 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자극은 고민조와 박주

용(2019)의 ‘피고인의 성격증거가 사실인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 중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증거’유형에서 사용한 자

극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증거가 제시된 조건에서 긍정적 성격증거

가 제시된 조건보다 피고인에 대해 더 높은 빈

도로 유죄판단을 했으며 유죄확률도 높이 평가

했다. 또한 사건 쟁점과 관련된 검사측과 변호

인측의 주장 중 검사측의 주장을 더 타당하다

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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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절차

  실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참여모집을 위

한 홍보 이전에 연구의 목적, 방법, 대상 등 

연구 내용 일체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실험참여

자는 사건내용을 약 10여분 동안 읽고, 피고

인에 대해 유․무죄 판단과 유죄확률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정도에 대해 응답

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세 실험 조건, 즉, ①

토론, ②반사실적으로 사고하고 토론, ③반사

실적으로 사고하고 동료평가를 하는 조건과 

통제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조건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

하면, 반사실적으로 사고-토론조건(이하 반사

실-토론)에 속한 실험참여자들은 먼저 반사실

적으로 사고하는 단계부터 참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실험참여자 자신이 피고인이 ‘무

죄’라고 생각하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3개 이상 종이에 적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

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유죄)에서 생각해

보고, 유죄라고 생각하는 이유의 근거를 3개 

이상 적었다. 반사실적 사고의 과정이 끝나면 

3~4명이 한 조가 되어 약 20분 동안 피고인

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반사실적사고-동료평가조건(이하 반사실-동

료평가)에서는 실험참여자은 먼저 반사실적으

로 사고하는 단계를 거쳤다. 여기서 반사실-토

론과의 차이점은 반사실-토론의 경우 종이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반면, 반사실-동료평가

는 클래스프랩(Park, 2017)4)이라는 온라인 동료

평가 프로그램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이 

그림 1. 실험에 참여한 통제집단과 세 실험집단에 대한 실험절차

4) 클래스프랩 (classprep)은 토론에 참여하는 참여자 

간의 집단지성을 극대화시키는 서비스로 특정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글로 작

성한 후 다른 참여자들의 글에 피드백을 주는 

동료평가 플랫폼이다.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은 Park (2017)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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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가 종료 된 후, 다음 단계에서 실험참여

자들은 다른 3인의 실험참여자들의 생각을 적

은 글을 할당받고 이 글들을 익명으로 평가했

다. 이 단계가 끝난 후 다음단계에서는 다른 3

명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

하는 것으로 이 조건의 실험은 마무리 되었다. 

토론조건(이하 토론)의 경우 각 집단별로 3~4

인으로 구성되어 약 40분 동안 피고인이 유무

죄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통제집단의 경

우 별다른 처치 없이, 바로 쟁점별 증거판단을 

하였다.

  실험과정이 끝난 후,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

장판단과정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사건

과 관련 된 10개의 쟁점에 대해 검사 측과 변

호인 측의 주장 및 근거에 대해서 각각 평가

하고, 개별 쟁점별 유죄확률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정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마지막

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유죄확

률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정도에 대해 

응답을 하는 것으로 실험은 종료되었다. 실험

은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프로그램

인 Qualtrics로 진행되어 사건의 내용 및 증거

들이 제시되는 시간은 두 조건 모두 동일하다.

결  과

실험조건집단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유죄

확률판단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사후검증결과

  실험조건에 따른 최초-최종 유죄확률판단

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조건 간 차이를 비교했을 때 최초유죄확률

과 중간유죄확률은 차이가 없었으나, 최종유

죄확률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최초유죄

확률: F(3,117)=.111, n.s, =.00; 중간유죄확

률: F(2,91)=.834, n.s, =.02; 최종유죄확률: 

F(3,117)=6.054, p<.01, =.13).(그림 2 참고)

  사후검증 결과, 각 실험조건 내에서 통제조

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최종유죄확률은 

최초유죄확률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반

사실-토론: t(29)=-4.805, p<.01, d=.90; 토론: 

반사실적사고-

토론조건(A)

(n=30)

토론(B)

(n=33)

반사실적사고-

동료평가 조건(C)

(n=31)

통제조건(D)

(n=27) F

M(SD) M(SD) M(SD) M(SD)

최초

유죄확률

58.53

(18.71)

57.97

(23.49)

59.61

(20.66)

60.93

(21.27)

0.111

A=B=C=D

중간

유죄확률

40.87

(17.78)

47.42

(21.91)

43.87

(20.44)

0.834

A=B=C

최종

유죄확률

42.07

(18.17)

49.36

(21.47)

45.58

(21.54)

63.48

(19.08)

 6.054**

D>A=B=C

주. 사후분석 결과에서 등호(=) 표시는 두 조건의 평균값이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p<0.01:**, p<0.05:*

표 1. 실험조건별 최초, 중간, 최종 유죄확률에 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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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2)=-3.058, p<.01, d=.38; 반사실-동료평가: 

t(30)=-3.908, p<.01, d=.66; 통제: t(26)=-.731, 

n.s, d=.13)(표 3 참고). 조건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초유죄확률은 차이가 없었으나, 최종

유죄확률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유죄확률: F(3,117)=.111, n.s, =.00; 최종

유죄확률: F(3,117)=6.054, p<.01, =.13).

  각 실험조건 내에서 통제조건을 제외한 모

든 조건에서 최초유죄확률 대비 중간유죄확률

과 최초유죄확률 대비 중간유죄확률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반사실-토

론: t(29)=-5.478, p<.01, d=.97; 토론: t(32)= 

-4.714, p<.01, d=.46; 반사실-동료평가: t(30)= 

-4.561, p<.01, d=.76)]. 중간유죄확률 대비 최

종유죄확률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반사

실-토론: t(29)=-0.546, n.s, d=0.07; 토론: t(32)= 

-1.039, n.s, d=.09; 반사실-동료평가: t(30)= 

-0.947, n.s, d=.08). 또한 최초유죄확률과 최종

실험조건
최초-최종 최초-중간 중간-최종

t(df) d t(df) d t(df) d

반사실적사고+토론

(n=30)

4.81**

(29)
1.79

5.48**

(29)
2.04

-.55

(29)
-.20

토론

(n=33)

3.06**

(32)
1.08

4.71**

(32)
1.67

-1.04

(32)
-.37

반사실적사고+동료평가

(n=31)

3.91**

(30)
1.43

4.56**

(30)
1.67

-.95

(30)
-.35

통제

(n=27)

-.73

(26)
-.29

표 2 . 판단시점에 따른 실험조건 내 사후검정 (N=121)

그림 2. 실험조건 별 유죄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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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확률에서의 차이는 통제조건을 제외한 모

든 조건에서 차이가 유의하였다(반사실-토론: 

t(29)=4.805, p<.01, d=.90; 토론: t(32)=3.058, 

p<.01, d=.38; 반사실-동료평가: t(30)=3.908, 

p<.01, d=.66; 통제: t(26)=-0.731, n.s, d=.13)(표 

2 참고).

실험조건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실험조건 주효과와 조건 내의 판단시점에 

따른 차이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험조건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F(3,117)=2.196, n.s, =.00)(표 3 참고). 

즉, 실험조건 간에 유죄확률판단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판단시점에 따라 최초-최종 

유죄확률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117)= 30.027, p<.001, =.204) 판단시점

과 실험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F(3,117)=6.019, p<.01, =.134). 

이 결과는 실험조건 간에는 유죄확률판단에 

차이가 없었으나 판단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죄확률이 감소했으며, 실험조건과 

판단시점에 따라 최초 및 최종유죄확률의 변

화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5)

실험조건집단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유죄

판단 차이

실험조건집단에 따라 최초, 중간, 최종 유죄판

단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결과, 

최종 판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6.664, p<0.01)(표 4 참고). 최종판단의 경우 

반사실-토론은 유죄(33.3%)가 무죄(66.7%)보다 

적게 나타났고, 토론은 유죄(21.2%)가 무죄

(78.8%)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반사실-동료평가 

또한 유죄(32.3%)가 무죄(67.7%)보다 적게 나타

났다. 통제집단은 유죄(70.4%)가 무죄(29.6%)보

다 많았다. 이 결과는 탈편향 처치가 유도된 

편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조건에 따른 최초판단-중간판단-최종판단

변화

  모든 실험조건에서 유죄→무죄→무죄로 바

집단 간 df MS F p 

실험조건 3 755.537 2.196 0.09 .00

오차 117 344.030

집단 내

판단시점 1 5,024.622 30.027 0.000 .204

판단시점*실험조건 3 1,007.170 6.019 0.001 .134

오차 117 167.338 　 　

표 3. 이원분산분석결과

5) 통제집단의 경우 중간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

에 상호작용효과는 ‘최초-최종유죄확률판단’과 

‘실험조건’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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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통제 조건6)

의 경우 ‘유죄→유죄’ 17명(65,4%)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적 처치가 

편향된 판단을 교정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시

사한다[반사실-토론: 유죄→무죄→무죄가 12명

(40.0%), 토론: 유죄→무죄→무죄가 14명(42.4%): 

반사실적사고+동료평가:유죄→무죄→무죄가 

12명(38.7%)](표 5 참고).

논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

도된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탈편향 처치를 

적용됐을 때, 실험조건 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통제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유죄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또한 피고

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변화도 유죄→무죄로 

바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탈편향 

6) 통제’조건의 경우 중간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최초판단과 최종판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처치가 유도된 편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판적 사고+동료평가와 

같은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조건에서 토론과 

유사한 탈편향 효과가 발견되었다는 점은 국

민참여재판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

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 관리에 많은 시

간과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에 비해 심리와 판결이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 이런 부담은 지금 현재에도 국민참여재

판을 확대할 만한 물적, 인적 여건 마련이 부

족한 상황에서(송오섭, 2019) 형사배심재판의 

축소로 귀결될 수 있다7). 실제로 영국에서는 

비용 문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데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을 사용하면 이 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국

민들의 보편적인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혹시 존재할 수 있는 

7) 김대성(2007)은 영국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배심재판제도 운용에 

따른 고비용 부담을 들고 있다.

변수

실험조건집단

() p
반사실적사고 

+ 토론
토론

반사실적사고

+동료평가 
통제집단

n % n % n % n %

최초 유죄 22 73.3% 21 63.6% 21 67.7% 20 74.1% 1.053 .788

판단 무죄 8 26.7% 12 36.4% 10 32.3% 7 25.9% (3)

중간 유죄 1 3.3% 6 18.2% 7 22.6% 0 0.0% 4.890 .087

판단 무죄 29 96.7% 27 81.8% 24 77.4% 0 0.0% (2)

최종 유죄 10 33.3% 7 21.2% 10 32.3% 19 70.4% 16.664** .001

판단 무죄 20 66.7% 26 78.8% 21 67.7% 8 29.6% (3)

p < 0.01: **, p < 0.05: *

표 4. 실험조건집단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유죄판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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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최초-중간-최종판단 빈도 비율(%)

반사실적으로 사고 + 토론 

유 → 유 → 유 1  3.3

유 → 유 → 무 0  0.0

유 → 무 → 유 9 30.0

유 → 무 → 무 12 40.0

무 → 유 → 유 0  0.0

무 → 유 → 무 0  0.0

무 → 무 → 유 0  0.0

무 → 무 → 무 8 26.7

토론

유 → 유 → 유 3  9.1

유 → 유 → 무 1  3.0

유 → 무 → 유 3  9.1

유 → 무 → 무 14 42.4

무 → 유 → 유 1  3.0

무 → 유 → 무 1  3.0

무 → 무 → 유 0  0.0

무 → 무 → 무 10 30.3

반사실적사고 + 동료평가

유 → 유 → 유 6 19.4

유 → 유 → 무 0  0.0

유 → 무 → 유 3  9.7

유 → 무 → 무 12 38.7

무 → 유 → 유 0  0.0

무 → 유 → 무 1  3.2

무 → 무 → 유 1  3.2

무 → 무 → 무 8 25.8

통제

유  → 유 17 65.4

유  → 무 2  7.7

무  → 유 2  7.7

무  → 무 5 19.2

표 5. 실험조건에 따른 최초판단-중간판단-최종판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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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토론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다 간편하고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컴퓨터 매개 의

사소통 조건을 통해 배심원들의 편향을 줄일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을 이용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운용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적인 법률 검토와 적

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험 1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

해야 할 점이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국

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평의과정을 

거쳐 모종의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대표적

인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험1 결과 토론집단이 피고인의 성격

증거로 유도된 편향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

가 있었다. 그러나 이 결과만을 토대로 국민

참여재판에서의 평의과정을 통해 배심원들이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

다. 실험1 토론집단과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실험1의 토론집단에서는 3~4명 토론에 

참석한 반면 국민참여재판의 평의과정에는 

12명의 배심원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또

한, 토론집단은 토론 전 준비과정을 포함 총 

약 40분간 토론을 했지만 실제 국민참여재판

에서 평의 시간은 이보다 장시간이 소요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과정이 편향을 감소시

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

의재판과 같은 실제 재판과 유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격증거와 같이 편향을 유도하는 

자극을 제시한 후 평의과정 후 편향을 정도

가 감소했는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

행된다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

이기 위해 시행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효율성

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2에서는 

실험1의 결과 생태학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이 진행

되었다.

실 험 2

  실험 2의 목적은 실험 1의 결과가 일반인 

집단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실험 2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인 125

명이 참여했다[(남자 68명(54.4%), 여자 57명

(45.6%), 평균 연령=43.5세, 표준편차=10.9)]8). 

실험참가자 모집은 설문조사 업체에게 의뢰하

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참

여자들을 모집했다. 참여자 가운데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했거나 실험자극으로 사용된 사건

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 실험절차

는 연구1과 동일하다.

8) 본 연구 실험참여자들에 대한 학력 및 사회경제

적 상황에 대한 응답은 받지 않았지만, 모집당

시 나이대를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이상

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실험에 참

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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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실험조건집단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유죄

확률판단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사후검증결과

  실험조건에 따른 최초-최종 유죄확률판단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실험조건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초유죄확

률 및 중간유죄확률, 최종유죄확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초유죄확률: F(3,121)= 

.083, n.s, =.00; 중간유죄확률: F(2,92)=.607, 

n.s, =.01; 최종유죄확률: F(3,121)=.956, n.s, 

=.02)(그림 3 참고).

  사후검증을 한 결과, 반사실-토론 내에서만 

최초유죄확률 대비 최종유죄확률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실-토론: t(31)=2.825, p<.01, d=.40; 토론: 

t(31)=1.504, n.s, d=.14; 반사실-동료평가: t(30)= 

반사실적사고+

토론조건

(n=32)

토론조건

(n=32)

반사실적 사고+

동료평가조건

(n=31)

통제조건

(n=30) F

M(SD) M(SD) M(SD) M(SD)

최초

유죄확률

59.19

(21.80)

58.75

(18.94)

56.94

(25.36)

59.70

(26.40)

0.083

A=B=C=D

중간

유죄확률

49.78

(23.42)

55.97

(18.89)

53.19

(24.82)

0.607

A=B=C

최종

유죄확률

50.16

(23.47)

56.06

(20.73)

53.97

(22.34)

60.00

(26.85)

0.956

A=B=C=D

p<.01:**, p<.05:*

표 6. 실험조건별 기술통계량(N=125)

그림 3. 실험조건 별 유죄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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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n.s, d=.12; 통제: t(29)=-.113, n.s, d=-.01). 

조건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초유죄확률 및 

최종유죄확률은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초유죄확률: F(3,121)=.083, n.s, = 

.00; 최종유죄확률: F(3,121)=.956, n.s, =.02).

  각 실험조건 내에서 반사실-토론과 토론조

건에서 최초유죄확률 대비 중간유죄확률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반사실-토론: t(31)=3.499, p<.01, d=.42; 

토론: t(31)=4.497, p<.01, d=.15; 반사실-동료평

가: t((30)=1.087, n.s, d=.15), 반사실-토론에서 

최초유죄확률 대비 최종유죄확률 또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실-토론: t(31)=2.825, p<.01, d=.40; 토론: 

t(31)=1.504, n.s, d=.14; 반사실-동료평가: t(30)= 

0.679, n.s, d=.12; 통제: t(29)=-.113, n.s, d=.01). 

중간유죄확률 대비 최종유죄확률은 통계적으

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반사실-토론: t(31)= 

-0.246, n.s, d=.02; 토론: t(31)=-.054, n.s, d= 

-.00; 반사실-동료평가: t(30)=-.271, n.s, d=-.03)

(표 7 참고).

실험조건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실험조건 주효과와 조건 내의 판단시점에 

따른 차이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험조건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F(3,121)=.351, n.s, =.00)(표 8 참고). 즉, 

실험조건에 따른 유죄확률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시점에 따라 최초-

최종 유죄확률의 변화는 유의하였으나 실험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F(1,121)=5.266, p<.05, =.04.; 

F(3,121)=1.563, n.s). 이 결과는 실험조건에 따

라서 유죄확률판단에 차이가 없었으나 판단시

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실험조건과 

판단시점에 따라 최초 및 최종유죄확률의 변

화는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조건집단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유죄

판단 차이

  다음은 실험조건집단에 따라 최초, 중간, 최

실험조건
최초-최종 최초-중간 중간-최종

t(df) d t(df) d t(df) d

반사실적사고-토론

(n=32)

  2.83**

(31)
1.02

3.49**

(31)
1.25

-.25

(31)
-.09

토론(n=32)
1.50

(31)
 .54

 4.49***

(31)
1.61

-.05

(31)
-.02

반사실적사고-동료평가

(n=31)

 .68

(30)
 .25

 1.09

(30)
.40

-.27

(30)
-.10

통제

(n=30)

-.11

(29)
-.04

p < .01: **, p < .05: *

표 7. 실험조건에 따른 개체 내-개체 간 사후검정 (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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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유죄판단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

정을 진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최초판단 =.077, p>.05; 중간판단 = 

.994, p> .05;최종판단 =1.12, p>.05)(표 9 

참고). 

실험조건에 따른 최초판단-중간판단-최종판단

변화

  실험조건에 따른 최초-중간-최종판단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표 10 참고). 통제조건을 포

함해서 모든 실험조건과 통제조건에서 유죄

→유죄→유죄의 변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반사실-토론: 14명(43.8%); 토론: 15명

(46.9%); 반사실-동료평가: 16명(51.6%); 통제조

건: 15명(50%). 이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의 결과와는 달리 일반인집단에서

는 탈편향 처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을 의미한다.

변수

실험조건집단

() p
반사실적사고- 

토론
토론

반사실적사고-

동료평가
통제집단

n % n % n % n %

최초 유죄 20 62.5% 19 59.4% 19 61.3% 18 60.0% 0.077 .994

판단 무죄 12 37.5% 13 40.6% 12 38.7% 12 40.0% (3)

중간 유죄 16 50.0% 15 46.9% 17 54.8% 0 0% 0.994 .817

판단 무죄 16 50.0% 17 53.1% 14 45.2% 0 0% (2)

최종 유죄 16 50.0% 17 53.1% 19 61.3% 18 60.0% 1.122 .772

판단 무죄 16 50.0% 15 46.9% 12 38.7% 12 40.0% (3)

p < 0.01: **, p < 0.05: *

표 9. 일반인기준 실험조건집단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유죄판단 차이

집단 간 df MS F p 

실험조건 3 164.039 0.351 0.788 .00

오차 121 467.201

집단 내

판단시점 1 807.904 5.266 0.023 .04

판단시점 * 실험조건 3 239.796 1.563 0.202 .00

오차 121 153.418 　 　

표 8. 이원분산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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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최초- 중간-최종판단 빈도 비율(%)

반사실적사고 + 토론

유 → 유 → 유 14 43.8

유 → 유 → 무 1  3.1

유 → 무 → 유 1  3.1

유 → 무 → 무 4 12.5

무 → 유 → 유 1  3.1

무 → 유 → 무 0  0.0

무 → 무 → 유 0  0.0

무 → 무 → 무 11 34.4

토론

유 → 유 → 유 15 46.9

유 → 유 → 무 0  0.0

유 → 무 → 유 1  3.1

유 → 무 → 무 3  9.4

무 → 유 → 유 0  0.0

무 → 유 → 무 0  0.0

무 → 무 → 유 1  3.1

무 → 무 → 무 12 37.5

반사실적사고 + 동료평가

유 → 유 → 유 16 51.6

유 → 유 → 무 0  0.0

유 → 무 → 유 0  0.0

유 → 무 → 무 3  9.7

무 → 유 → 유 1  3.2

무 → 유 → 무 0  0.0

무 → 무 → 유 2  6.5

무 → 무 → 무 9 29.0

통제

유  → 유 15 50.0

유  → 무 3 10.0

무  → 유 3 10.0

무  → 무 9 30.0

표 10. 일반인 집단의 실험조건에 따른 최초판단-중간판단-최종판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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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

도된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탈편향 처치가 

적용됐을 때, 통제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

서 최초유죄확률에 비해 최종유죄확률이 감소

했지만, 반사실-토론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유무죄 판단의 변화에 있어서도 모

든 실험조건에서 유죄→유죄로 유지하는 비율

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대학생 집단과는 

다르게 일반인 집단에서는 탈편향 처치가 유

도된 편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없음을 보

여준다. 실험 1과 2 간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종합 논의에서 다루었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지적 전략과 기술적 전략, 그리고 이 둘을 

결합시킨 활동을 통해,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증거로부터 유도된 편향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반사실적 사고와 토

론, 토론, 반사실적 사고와 동료평가의 3 조건

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통제조건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대학생 중 통제조건에서는 처음

과 최종 유죄확률 판단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모든 실험조건에서 피고인의 유죄확률 추정값

이 처음보다 나중에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비율도 높았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모든 조건에서 탈편향 처

치 후 유죄확률 판단은 낮아졌지만 반사실-토

론을 한 조건에서만 유죄확률 판단이 유의미

하게 낮아졌고, 모든 실험조건에서 유죄에서 

유죄로 유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과 일반인 간에 처치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로서 가능한 추

측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인의 경우 성격

증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반사실적사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즉, 참가

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근거를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하여 유죄근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무죄근거에 대해서는 생

각을 못하거나 유죄근거를 무죄근거로 혼동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사실-

토론과 반사실-동료평가에서 유죄판단을 유지

한 일반인 참여자의 글을 3인의 대학원생이 5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세 평가자가 

일치하지 않는 응답은 3명 중 2명이 동의하는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그 결과 반사실-토론을 

한 조건의 경우, 14명 중 4명(28.5%)은 성격증

거를 유죄의 증거로, 2명(14.3%)은 무죄의 증

거로 언급했다(Cronbach α=.871). 반사실-동료

평가를 한 조건의 경우 성격증거를 16명 중 5

명(31.3%)이 유죄증거로, 1명(6.3%)이 무죄증거

로 언급했다(Cronbach α=.791).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반사실적 사고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실험참여자들에

게 성격증거의 증거능력와 반사실적으로 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실제로 반사실적 사고가 제대로 이뤄졌

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방법이 동원될 필요

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타인

의 피드백이 가치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가에 수긍하지 않고 기존

에 가지고 있던 신념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

다. 피드백은 결과 피드백(outcome feedback)과 

인지적 피드백(cognitive feedback)으로 나눠질 



고민조․박주용 /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도된 편향 감소 방안

- 81 -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판단자의 판단이 ‘맞

다’ 혹은 ‘틀리다’라고 알려주는 것인 반면, 

후자의 경우 판단자의 판단에 대한 평가가 적

절했는지를 알려주거나 수행 전반에 걸쳐 ‘요

약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이다(Havey, 201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판단자의 

판단과 ‘관련 있는’ 피드백일 경우와 ‘타당한’ 

피드백일 경우 그 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

향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이 없거나 

근거 없는 피드백이 다른 관련 있는 피드백을 

수용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Ernst & Steinhauser, 2015). 따라서 

3인중 1인의 평가가 타당하고 관련 있는 피드

백으로 여겨졌다고 하더라고 나머지 2명의 피

드백이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드백이 가치 없

는 것으로 여겨져 원래 자신의 생각을 유지했

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

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모든 실험과정은 약 40

분의 시간을 균등하게 제공했고, 경우에 따라 

시간이 ±10분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실-동료평가를 한 경

우 간단하기는 하지만 처음 접하는 평가프로

그램을 익혀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실험과

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인지적 자원을 소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개인에 따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과정을 마무

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

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적 제약과 판단의 정

확성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이며(Janis, 

1982; Miller, 1956; Payne, Bettman, & Luce, 

1996; Svenson, Edland, & Slovic, 1990; Zakay, 

1993), 시간적 제약 상황 하에서의 판단은 정

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ocher & 

Sutter, 2006; Payne, Bettman, & Johnson, 1988; 

Sutter, Kocher, & Straub, 2003).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판단자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후에 편향을 줄이기 위한 처치가 제시

될 경우의 효과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론을 하게 했을 때에

도 최종 판단에서 유죄확률이 유의미하게 감

소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토론이라고 볼 수 있는 평의과정을 거친 집단

은 편향이 줄어들었지만 혼자 판단한 집단은 

편향이 유지되었던 Kerwin과 Shaffer(1994)의 연

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 중 토론에서 탈편향이 나타나지 않

은 것은 토론 팀 안에서도 유사한 배경을 가

지고 있거나 사건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에 임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석에서 토론 집단을 구성할 때 구성원의 직업, 

성별, 학력수준, 피고인에 대한 최초판단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Cowan과 그의 동료들은

(1984) 배심원들의 합리적인 평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상식을 잘 반영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의에 포

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대학생 집단

에 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에 

임했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구성원이 모두 

동일한 최초판단(유죄 혹은 무죄)을 한 토론집

단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쪽의 

비율이 높을 경우 그 쪽으로 집단의 여론이 

쏠리거나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배

경과 같은 개인차 변인의 다양성이 평결에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토론 구성원의 최초유

무죄판단 비율의 조작을 달리 했을 경우 평결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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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탈편향 전략이 피고인의 성격증거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축소시키는지

를 확인하는 실험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편

향을 줄이기 위해 종래의 토론이나 반사실적 

사고와 함께 동료끼리 평가하게 한 조건을 추

가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과 일반인 간에 

탈편향 효과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줄이

는데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도 

비판적 사고와 동료평가와 같은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조건에서 토론과 유사한 탈편향 효

과를 발견하였다는 점은 중요하다. 후속 연구

를 통해 본 발견이 확장되면, 국민참여재판과

정에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방식을 도입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발생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문제점에 대한 후속연구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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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iasing the biases induced by 

defendant’s character evidence

Ko Minjo                    Park Jooy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Judgment and decision-making studies have shown that people are easily influenced and biased by 

information irrelevant to the object of judgment. There is a great deal of research that indicates that bias 

exists in the legal judgment scene. One of them is a bias induced by defendants’ character evidenc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ognitive activities such as discussion, counterfactual thinking, and peer 

assessment could reduce the bias induced by the character evidece. In Experiment 1, 121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give the percentage they believed the defendant to be guilty. There was no cognitive 

activity for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three different cognitive activiti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discussion, counterfactual thinking and discussion, and counterfactual thinking and peer assessment. Results 

showed reduction in bias for all the experimental group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m. In 

Experiment 2, there were 125 participants from general population for the same procedure as in 

Experiment 1. Results showed reduction in bias only for the counterfactual thinking and discussion group. 

In general discussion, we speculated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and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experiments.

Key words : character evidence, fact-finding, debiasing, bias, reflective thinking, pe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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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사건내용

※ 본 사건내용에 제시된 모든 이름은 가명입

니다.

  피고인30대 여인은 3번의 이혼경험이 있는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다. 이 사건 범행 일시

경인 2003. 11. 30. 낮 피해자 김순덕이 금 

4,000,000원을 저녁에 갚겠으니 빌려달라고 하

여 빌려주었다. 같은 날 20:00경부터 24:00경

까지 이현숙의 집에서 이현숙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전화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그 후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 다

음 날 11:20경.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현금 

4,000,000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면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강희숙과 김정순과 함

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미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그의 집 거실에서 완전 나체인 상

태로 그 주검이 발견되었고, 팬티와 상의 및 

하의는 각 그 주위에 흩어져 있었으며, 피해

자는 청산염에 의해 살해되었음이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발견 당시 턱 아래와 목주위에 칼로 

찔린 자국이 26군데나 있었고 그 상처들은 피

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치명적인 것은 아니

었지만 그 중에는 깊이가 8cm와 5.5cm정도 되

는 깊은 상처도 있었다. 피해자가 반항한 흔

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옷에도 혈흔이 묻어 있

지 않았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등의 귀금속 장신구는 사체에 그대로 

착용되어 있었고, 작은 방의 장롱 위에 피해

자의 금목걸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던 반면, 

안방에 있는 화장대의 서랍은 난폭하게 빼어

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더덕을 담은 술병도 

깨어져 있었으며 실외용 샌들이 방바닥에 들

어와 있었고, 작은방의 장롱도 문이 열린 채 

옷가지와 잡기류 등이 방바닥에 어지러이 널

려 있었던 있었다. TV는 전원이 켜진 채로 있

었고 현관문도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으

며 지문과 같은 작은 단서도 남지 않았다.

  피해자의 사체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사

체 내에 남아 있던 음식물 상태로 보아 그가 

사망한 시간은 대략 식후 1시간 정도 된 때로 

추단 되고, 피해자가 위 음식물을 섭취한 것

은 친목계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중요한 약속

이 있다는 이유로 모임을 떠난 시간은 2003. 

11. 30. 18:00 경부터 19:30 - 40분 경 사이이

며, 19:30분 콜택시를 이용하여 자리를 떠났다. 

출발 후 약 2분후 두고 온 물건이 있어 휴대

전화로 19:51경 계모임에 남아있던 일행에게 

전화를 걸어 모임이 파하면 위 물건을 피해자

의 집에 가져가 달라는 부탁했다. 피해자는 

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약국의 약 20m 못 

미친 지점에서 택시에서 내려 신원 미상인 여

인(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음)과 합류한 것이 

목격되었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98m 

떨어진 지점에 있고,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는 택시로 약 25분 내지 30분 소요

된다.

  한편, 평소 술을 즐겨하지 않는 피고인은 

그 날 밤 이현숙의 집에 가서 사건 전날 자정

이 넘는 시각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맥주 2명

을 나누어 마셨는데, 그들이 술안주로 하기 

위해 인근 중국음식점에 전화로 음식을 주문

한 시각이 20:40으로 밝혀졌다.  이현숙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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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에 소재한 신발가게 주인 박철진의 진

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현숙의 집에 가기 직

전에 위 신발가게에서 10분 내지 20분간 박철

진의 동네가게에 들려 도박판에 대해서 이야

기 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집에서 위 신발가

게까지는 약 265m떨어져 있어 남자의 걸음걸

이로 약 3분 소요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산염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과 피해자의 집 근처 하수

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청산염

이 들어있는 100ml 컨디션병이 발견된 사실과 

위 100ml 컨디션병은 75ml 컨디션병과 함께 

한 파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는데 위 75ml 

컨디션병에 묻어 있던 타액에서 검출된 DNA

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체 옆 머플러 밑에서 

담배 1개비와 라이터가 발견되었고 위 담배에 

묻어있던 타액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에 대

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

한 후에 피해자의 집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려서 이를 입에 물고 피

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를 사체 옆에 두고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집에 강희숙

과 김정숙과 같이 가면서 강희숙의 집에서 가

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수사과정

에서 강희숙의 집에서 가져간 담배가 다른 종

류의 담배임이 드러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으로부터 담배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2명을 조사 

한 결과 1명은 담배를 전혀 피지 않고, 다른 

경찰은 현장 부근에 있던 피고인에게 담배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담배는 

현장에 구경나온 성명불상자의 남자로부터 담

배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강희숙와 김정순은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

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였고, 피

고인은 사건 발생 얼마 전에 피해자와 알게 

되어 그 동안 친구로서 가까이 지내온 사이임

이 기록 곳곳에 나타나 있고, 확인되지 아니

한 신빙성 없는 소문 외에는 두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졌거나 원한관계가 있음직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평

소 도박을 하며 시간을 보내며 생활을 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비록 평소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지 않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도박판을 자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건과 관련 된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

십니까?

  위 사건과 관련 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으

십니까?

  피고인의 ‘유죄’ 확률은 몇%라고 생각하십

니까? (               )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

까? ( 유죄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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